
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 안내

  지원대상 사업(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규정: 자치구 지원 분담률)

  ❍ 공동체 활성화 사업

   -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, CCTV 설치 ․유지(70%)

   -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(70%)

   -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(70%)

   -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(70%)

   - 보육 및 보육시설의 개보수(70%)

   - 주민 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(70%)

   -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(60%)

   -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,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(60%)

   -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(60%)

   -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(60%)

   -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(60%)

  ❍ 공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

   -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(60%)

   -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(60%)

   - 경로당의 보수(60%)

   -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(60%)

   -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(50%)

   -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 ․개선(50%)

   -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 ․개선(50%)

   - 자전거도로․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․개선(50%)

   -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․보강(50%)

   -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(50%)

   -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,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(50%)

   -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(50%)

   -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(50%)

  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50%)

    ※ 『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』 [별표1]에 따른 지원기준 적용 

  지원 제외 대상

  ❍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 구입(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)

  ❍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얻기 전의 경우

  ❍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

  ❍ 16. 1. 1.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9조에 따른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

  ❍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후 사업 중단 또는

      또는 폐지하였거나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

  ❍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

  ❍ 지원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

  ❍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

     받은 공동주택

  ❍ 1억원 이상 공사, 5천만원 이상의 용역부분에 대한 『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』 

    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


